
화학기업, 유해폐기물 처리 주의보
유해·일반폐기물 동일장소 보관 금지 … 화학·에너지 4100곳 대상

화재 및 폭발, 유독가스 유출 우려가 있는 유해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.

환경부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7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시행령은 이르면 7월 공포된

후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.

개정안은 폐산·폐알칼리,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을 금지했으며, 화학·에

너지·환경 관련기업들을 포함한 폐기물 배출 사업자 3000개소, 처리업자 1113개소 등 약 4100여곳이 개정안의

적용을 받게 된다.

반응성 폐기물은 수분 및 특정물질과 반응하면 화재, 폭발,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구체

적인 종류는 2015년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.

지정 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와 처리업자는 유출, 폭발 등 사고에 대비해 매뉴얼과 안전

시설·장치, 방제약품·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안전시설·장치에는 화재 경보장치 및 가스감지기, 국소배기장치, 환풍기 등이 포함되며, 방제약품·장비로는

유해폐기물을 중화·흡착·희석·회수하는 가성소다, 활성탄, 토사, 흡착포 등이 있다.

환경부는 “<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>와 같은 안전기준 및 의무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

아 개정을 실시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“유해폐기물 관리와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피해

를 줄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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